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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

○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에 따른 공간 명칭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활동지원센터, 청년허브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

통합 및 ‘서울광역청년센터’ 로 공간유형 명칭 변경(안 제20조 1항)

나. 청년허브,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조례상 기능 통합 및 정비(안 제20조

2항)



다.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, 대외협력사업,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등

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기능 강화(안 제20조 3항)

라. 서울청년센터 기능에서 “취약계층 청년”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상의

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(안 제3조 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









